
주    의

제       목      직원숙소 임차계약 부적정

소 관 부 서      ◓◓◓◓본부

내       용 

  ｢회계규정｣ 제47조에서는 지출행위를 할 때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

서 내부결재 또는 ERP 등록을 통하여 품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

｢회계규정 시행세칙｣ 제30조에서는 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

지급하도록 하고 있다.

  또한, ｢감사직무규정｣ 제3조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주요사업･업무 및 회

계 등과 관련되는 중요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

무의 적법성･타당성 등을 점검･심사하는 예방적 감사로, 일상감사의 범위 

및 세부절차를 명시한 [별표 1]에서 예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제계약

의 체결 및 계약의 주요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

하고 있다.

  그런데 ◓◓◓◓본부는 2016년 2월 계약기간(2014.2.24.~2016.2.23.)이 만

료된 직원 숙소를 연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차금 인상분 20,000천원의 지

출행위 시 입금 전 내부결재나 ERP시스템을 통해 품의를 득한 후 입금하

였어야 하나, ◓◓◓◓본부는 이 절차를 누락하고 지출결의서도 작성하지 

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금을 입금한 후 사후에 지출결의서를 

작성하는 등 회계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.

  또한,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고 계약금액이 140,000천원에서 160,000천원



으로 인상되는 등 계약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어 일상감사 요건이 되었음에

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  ◓◓◓◓본부장은 ｢회계규정｣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 지출행위가 

이루어지도록 하고, ｢감사직무규정｣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건에 대

해서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는 등 관련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

기 바랍니다. 


